
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

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대상....ⅠⅠⅠⅠ

금융감독원 손 생보협회 보험회사 관세청 도난차량 신고에 한정 에 보험범죄행위, , , ( )□ ∙

의심 건을 신고한 자

신고에 기인하여○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적발금액이 있는 경우적발금액이 있는 경우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

※ 적발금액 : 보험범죄자의 자백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진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으로서, 당해

사건관련 차 수사 종료시점 기소 송치시점 의 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액1 ( )∙

신고대상 보험범죄행위 예시신고대상 보험범죄행위 예시신고대상 보험범죄행위 예시신고대상 보험범죄행위 예시[ ][ ][ ][ ]

고의 보험사고 유발 살인 상해 고의 차량사고 자기재산 손괴 방화 등( , , , , )

보험사고 날조 피해자 끼워넣기 진단서 등 위변조 허위도난 등( , , )

병의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또는 청구서 위변조

자동차사고 또는 상해 등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과다청구( )

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중대질병 장해를 숨기고 보험가입 사고일자 조작 등( , ,

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
포상금 지급제외 사유포상금 지급제외 사유포상금 지급제외 사유포상금 지급제외 사유....ⅡⅡⅡⅡ

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단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. , 2□

보험범죄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제외,

보험업 종사자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:※

총칭

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□

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,□

예시[ ]

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한 이후 신고하는 경우

손 생보협회에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

보험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하는 경우

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,□

동일사안에 대하여 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시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2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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